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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의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이며, 그중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는 것이 프로스포츠 산업이다. 프로스포츠 산업의 발달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은 프로스포츠 선수가 맡고 있다. 프로스포츠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가 높아짐
에 따라 기업들이 프로스포츠 선수를 상품으로 이용하면서 선수는 운동뿐만 아니
라 상품 광고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에 선수가 운동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선수를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할 자가 요구되는데, 이를 선수 에이전트라고
한다. 그러나 다수의 선수는 경제적 부담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에이전트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소수의 고액연봉인 선수들과의 차이가 생겨난다. 본 연구
에서는 다수의 선수가 에이전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이전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에이전트제도를 제안해 보았다. 

스마트에이전트란 인공지능과 에이전트의 합성어로써 빅데이터, 머신러닝 및 딥
러닝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된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한다. 

스마트에이전트는 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휴먼에이전트가 주로 수행하였던 계약
과 관련된 업무뿐만 아니라 선수의 일정 관리, 마케팅 활동 등 매니전트 분야까지
휴먼보다 스마트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에이전트의 활용으로
인하여 소수의 스타 선수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수도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성
을 자랑하는 스마트에이전트를 활용함으로써 에이전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
을 것이다. 이는 에이전트제도의 목적인 선수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으로써 궁극
적으로는 스포츠 산업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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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내 스포츠 산업은 그 규모의 성장뿐만 아니라 유형도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스포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스포츠 산업의 매출액은 74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하였다.3) 특

히 4대 프로스포츠 종목(야구, 축구, 농구, 배구)은 전체 스포츠산업의 매출액

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총 매출액은 7조 5,260억 원(2017년)으

로 그중 프로축구산업이 3조 8,910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야구, 농구, 배구 순으로 나타났다.4) 

프로스포츠 산업의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수’를 꼽을

수 있다. 구단에서는 조직 내 핵심적인 선수를 기본적인 상품으로 형성화하여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수익을 창출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포츠 산업의 활성화라는 파급효과까지 가져왔다.5) 실

제로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서 실시한 프로스포츠 관람객 성향을 조사한 보고

서에 따르면, 농구와 배구를 관람하는 관중들의 관람 이유 1위가 ‘좋아하는 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6) 

프로스포츠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각 기업이 자신의 이미지 제

고와 제품 홍보를 위해 프로스포츠 선수를 활용하면서, 선수가 이제는 운동뿐

만 아니라 광고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7) 스포츠 선수가 운동에 더 집

중할 수 있도록 선수를 대신하여 연봉 협상, 광고 출연 등 기타 업무를 처리할

자가 요구되는바, 이를 선수 에이전트라고 한다. 선수 에이전트는 구단 입단

및 연봉 계약, 스폰서십 협상 및 계약 광고 등의 업무를 포함한 계약대행 업무

뿐만 아니라 선수의 일정 관리, 훈련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 언론 대응, 마케팅

3) 2016년에는 전체 스포츠 산업 매출액이 72조 6000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8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9.1, 38면
4) 야구산업의 매출액은 1조 8,510억 원, 농구산업은 1조 3,150억 원, 배구산업은 4,690억 원으
로 집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7 스포츠산업백서｣, 88면.

5) 이정학/전미앙/이재돈,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한국스포츠산업
경영학회지, 제9권 제1호(2004),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50면.

6) 해당 조사는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축구, 야구, 농구(남녀), 배구(남녀) 총
62개 프로구단 관람객 표본 20,6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경기장을 직접 찾은 관람
객과의 비교를 위해 성별과 연령대별 비율에 따라 비례 배분으로 추출한 비관람객 1,009명
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농구와 배구와는 달리 축구와 야구의 관람
이유 1위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팀’이기 때문이라고 조사 결과 나타났다. 한국프로스
포츠협회, ｢2016 프로스포츠 고객(관람객) 성향조사｣, 2017.3.

7) 장재옥, ｢스포츠 에이전트 법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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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업무 등 선수 매니지먼트 업무와 의료혜택, 투자자문, 자금관리 및 법률

상담 등의 다양한 서비스 지원 업무까지 수행한다.8) 

1925년 미국 프로미식축구선수를 대리했던 찰스 파일(Charles C. Pyle)을 시

작으로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에이전트 업계에 다양한 배경과 여러 가지 직

업군의 사람들이 선수의 권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전문적으로 에이전트 영역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9) 현행 국내 프로스포츠 종목 7개 단체10)의 규정상 에이

전트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본 결과, 남자프로골프와 여자프로골프를 제외한 5

개의 단체에서는 국내 선수 및 외국인 선수를 위한 에이전트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선수 에이전트의 높은 수수료에 따른 선수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에이전트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편

이다.11) 소수의 스타 선수만이 에이전트를 고용할 수 있을 뿐 대다수의 선수가

에이전트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서, 일반 선수와 고액연봉의 스타

선수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되는 일명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위험이 존재

하고 있다.12)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휴먼 에이전트와는 구별되면서 보다 비용

을 절감할 수 있어 다수의 선수도 에이전트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스마트에이전트

란 인공지능과 에이전트의 합성어로써 빅데이터,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및 딥러닝(Deep learning)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된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인

공지능 기술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컴퓨터를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갖도록 하는데,13) 초기의 인공지

능 기술은 인간의 감각과 사고력을 통하여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에 중점을 두

었던 것에 반하여 이제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함으로써 스스로 상황을 판단

하여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조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기술과 심층 신경망 네트워크(Deep neural network)기술을 통하여 학

 8) 김동훈, “스포츠에이전트계약의 법적 고찰”, 스포츠와 법 제2권(2001), 한국스포츠법학회, 

452면.

 9) 한필수, “미국의 스포츠 에이전트 산업 현황”, 코칭능력개발지 제7권 제1호(2005), 한국코
칭능력개발원, 133면.

10) 본 연구에서 조사한 프로스포츠 종목 7개 단체는 프로야구(KBO), 프로축구(K리그), 프로
농구(KBL), 여자프로농구(WKBL), 프로배구(KOVO), 남자프로골프(KPGA), 여자프로골프
(KLPGA)를 의미한다. 

11)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 에이전트제도 도입 방안｣, 문화체육관광부(2016), 298면.

12) 김유겸, “스포츠 에이전트제도의 허와 실”, 저스티스 제158-3호(2017), 한국법학원, 566면.

13) 최준혁/전성해, “인공지능 기술분석을 위한 베이지안 추론”,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제
28권 제4호(2018), 한국지능시스템학회, 4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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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더욱 확장시켜 나가는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까지 더해 그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14)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은 IT 산업뿐만 아니라 의

료, 농업, 자동차 및 금융이나 법률 등 지식 서비스에서도 적용되고 있다.15)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에이전

트제도를 통하여 다수의 선수가 에이전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

써 선수의 권익 보호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에이전트가 실물에이전트와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 및 장단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현행 법률 내에서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그 활용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스마트에이전트의 의의 및 특징

1. 스마트에이전트의 의의 및 작동원리

1) 의의

스포츠의 상업화와 프로화가 강해지고 그 사회적ㆍ경제적 영향력이 증대함

에 따라 구성원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

생하고 있다. 반면 선수는 소속 구단과의 계약이나 그 외의 활동에 있어 개인

의 자유로운 결정만으로 모든 것이 제대로 이뤄질 수는 없게 되었다. 이에 선

수로서는 스포츠 활동 외에 다른 일에 전념할 여유가 없는 만큼 자신의 이익

을 최대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적ㆍ경제적 전문지식을 갖춘 대리인이 필

요했고 이를 충족시키고자 에이전트가 등장하게 되었고 그 역할과 비중이 높

아지고 있다. 통상 에이전트는 복잡한 연봉협상을 비롯하여 스케쥴 관리 및 광

고 출연 등 다양한 선수의 업무를 대신해주는 전문가 역할을 맡는다. 

최초의 선수 에이전트로 알려진 찰스 파일(Charles C. Pyle)은 1900년대부터

에이전트 활동을 하였으며, 당시 풋볼계의 전설적 스타였던 해롤드 그랜지

(Harold Grange)와 1919년부터 1923년까지 윔블던 대회 단식 챔피언이었던 수

잔 렝글렌(Suzanne Lenglen) 등 다양한 선수의 에이전트역을 맡아왔다. 근대 에

14) 박경옥, “인공지능 가상비서의 비서직무 수행역량에 대한 연구”, 비서학 논총 제26권 제2

호(2017), 한국비서학회, 254면.

15) 최예림/김관호, “인공지능 개요 및 적용 사례”, ie 매거진 제23권 제2호(2016), 대한산업공
학회,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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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트의 시조로 불리는 1960년대의 밥 울프(Bob Woolf)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투수인 얼 윌슨(Earl Wilson)의 자동차사고에 대해 자문을 해주다가 야구선수계

약의 협상을 대행하면서부터 에이전트 활동을 시작하였다.16)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프로야구부터 시작하여 프로스포츠가 출범하기 시작한 1980년대까지는

선수를 대리하여 관리한다는 인식이 없다가 1994년 박찬호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 1997년 박세리 선수의 LPGA 석권 등 국내 우수 선수들이 해외 무대로

진출하면서부터 선수 에이전트제도에 관한 관심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에이전트제도의 등장 이후 초기에는 에이전트가 아마추어의 선수가 프로로

전향하는 과정에서 그 계약 관계를 대행해주는 업무만을 수행해오다 점차 프

로스포츠가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끌면서 스타 선수가 등장하였고 기업이 이를

활용하는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선수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

고 있다. 선수 에이전트는 선수를 대신하여 연봉협상, 광고 출연 등의 업무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더 나아가 선수의 훈련프로그램이나 의료혜택,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선수의 재산관리, 팬과의 교류, 주거의 알선뿐만

아니라 심지어 선수의 은퇴 이후 노후대책까지 마련해 주는 등 포괄적인 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인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딥러닝

(Deep learning)을 하는 과정에서 자습(自習) 가능성이 나타남에 따라 그 활용

가능성이 더욱 다양해졌다.17) 특히 지난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딥마인드의

알파고의 바둑 대결에서 알파고의 승리는 인공지능 시대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이제는 정형화된 문제해결을 넘어 산업 생태계를 진화시킬 수 있는 차세대 성

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18) 과거 인공지능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1950년대

에는 기계에 의한 계산이 가능해지고 컴퓨터가 개발됨에 따라 철학, 수학, 논

리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지적 활동을 대행할 수 있는 기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60년대에는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하여 현실적인 문

제에 적용하는 전문가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1970년대에

는 AI의 현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인공지능의 과도기가 있었다.19) 

16) 장재옥, ｢스포츠 에이전트 법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06), 22면.

17) 김명철/양기철,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제11호(2017),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60면.

18) 인공지능 개념의 등장 이후 그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의 부재로 인하여 정체기가
있었지만, 최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업의 출현으로 그 발전속도가 빨라지고 있
다, 최예림/김관호, ie 매거진 제23권 제2호(2016), 대한산업공학회, 24면.

19) 석왕헌/이광희,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가능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15.10.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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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908년대 상업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이 시작되면서 세계 각국에

서 AI에 대한 연구 및 투자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수천 종의 인공

지능 응용소프트웨어들이 모든 산업의 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사용되고 있

는 상황이다.20) 이러한 인공지능의 기술이 스포츠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으

며, 특히 선수를 위한 에이전트 역할을 한다면, 기존의 휴먼에이전트와 비교하

여 보다 스마트한 선수 에이전트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스마트에이전트란 인공지능과 에이전트의 합성어로써 빅데이

터, 머신러닝 및 딥러닝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된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사전에 온라인으로 작성된 선수의 정보를 활용하여 에

이전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21) 이러한 점에서 선수 스마트에이전

트는 계약과 관련하여 협상 단계에서부터 최종적인 체결까지 관리해줄 뿐만

아니라 선수의 일정 관리 등을 통해 선수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동시에 스포츠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선수

에이전트의 업무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휴먼에이전트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수행능력의 한계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선수

스마트에이전트는 기존의 업무 이상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작동원리

인공지능은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으

며 이러한 초연결성으로 비롯된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을 파

악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일련의 단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22) 초기의 인공지능 기

술은 인간의 감각과 사고력으로 인간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으

나 이제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함으로써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의사 결

정에 대한 조언을 수행하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23)과 심층 신경망 네

20) 김승래,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의 법적 과제와 전망”, 법학연구 제18권 제2호(2016), 한
국법학회, 23면.

21) 선수 스마트에이전트는 기존에 정의된 바가 없고, 이와 비슷한 용어로 ‘로보-어드바이저’

가 있다. 김범준/엄윤경,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e)의 활용과 금융투자자 보호”, 법
학연구 제17권 제1호(2017), 한국법학회, 75면.

22) 원동규/이상필, “인공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의 함의”, ie 매거진 제23권 제2호(2016), 대한
산업공학회, 17면.

23) 인간과 같은 학습능력을 기계를 통해 구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을
말하며,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하여 분석된 결과에서 학습 가능한 규칙이나 새로운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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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Deep neural network)로 스스로 학습을 할 뿐만 아니라 학습을 더욱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딥러닝(Deep learning)24) 기술까지 더해져 지속적으로

그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25)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의 단점 중 하나는 좋

은 특정 값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었는데, 딥러닝은 여러 단계의 계

층적 학습 과정을 거치며 적절한 특정값(입력값)을 스스로 생성해 낸다.26) 

인공지능의 기술은 그 등장 이후 IT 산업뿐만 아니라 의료, 농업, 자동차 및

금융이나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특히 지식 서비스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등장한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Robot)과 투자자문가

(Advisor)의 합성어로, 핀테크 영역 중 자본(Capital)과 기술(Technology)의 융

합을 통하여 자산운용 및 증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캡테크(Captech)분야의 대

표적인 유형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빅데이터(Bigdata),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및 딥러닝(Deep learning)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된 알고리즘으로

구현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로서 사전에 온라인으로 작성된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투자 및 위험 성향 등의 분석을 통해 포트폴리

오(Portfolio)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기기나 PC를 통해 자동적으로

투자자문 또는 투자 결정 및 자산운용을 수행한다.27)

인공지능 연구의 산물인 이러한 전문가 시스템은 인간의 추론 과정을 문제해

결 프로그램으로써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8) 즉 휴먼전문가로부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양질의 지식을 획득하고, 획득된 지식을 컴퓨터를 통하여 재구성

한 다음, 재구성된 지식체계를 토대로 추론(Reasoning)을 통하여 정보를 습득하

는 과정을 거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전문가 시스템은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

는 고수준의 전문기술을 갖추고 있어 주어진 문제 상황에 따른 만족할 만한 해

자동적으로 추출해 궁긍적으로는 기계가 학습하는 효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임수종/민
옥기,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계학습 기술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7권 제5호(201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6면. 머신러닝의 학습에 있어서 필요한 대량의 학습 데이터는 빅데
이터 환경을 통하여 공급받을 수 있다, 양종모,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률전문가 시스템의
동향 및 구상”, 법학연구 제19권 제2호(2016),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18면.

24)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다층으로 조합한 것이다, 원동규/이상필, “인공지능과 제4

차 산업혁명의 함의”, ie 매거진 제23권 제2호(2016), 대한산업공학회, 15면.

25) 박경옥, “인공지능 가상비서의 비서직무 수행역량에 대한 연구”, 비서학 논총 제26권 제2

호(2017), 한국비서학회, 254면.

26) 원동규/이상필, “인공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의 함의”, ie 매거진 제23권 제2호(2016), 대한
산업공학회, 15면.

27) 이근영, “국내외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동향 및 현황 분석”, 전자금융과 금융보안
제6호(2016), 금융보안원, 38면.

28) Graham Jefferson, “Legal Expert Systems”, 10 U. Tas. L. Rev. 71(1990-1991),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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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책을 제시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예측 모델링 능력을 가지고

있어 전문가의 이해와 개입이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된다.29)

이와 같이 날로 스마트하게 성장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스포츠 분야 특히 에

이전트제도에 도입할 경우, 선수의 기록이나 활동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하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래밍 된 알고리즘을 구현시켜 ‘선수 맞춤

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선수의 권익 보호와 나아가 스포츠 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30)

2. 스마트에이전트의 특징

1) 스마트에이전트 활용의 장단점

최근 여러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는 판례, 계약서 등의 법률 전문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선수 스마트에이전트는 기존의 법률과 판례의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선

수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학습을 통해 빅

데이터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여러 단계에 걸친 계층적 학습 과정인 딥러닝

을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프로스포츠

선수의 대부분이 구단과의 연봉 협상 과정에서 자신의 잠재적 능력이나 요구

사항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스마트에이전트

제도에서는 선수가 자신의 기록이나 성적 등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포트폴리오(Portfolio)를 구

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사항에 대한 상세 내용이나 그 외의 요구사항들을

자료화하여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료산업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

로 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스마트에이전트시스템에서는 선수의 의료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평소 선수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체크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선수의 컨디션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선수의 일정 관

리 역시, 인공지능을 통해 훈련이나 경기 일정 정보의 확인 및 조율 등의 직무

수행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선수는 스마트에이전트를 활용하여 경기 또는 훈련계획, 기타 일

반적인 시간 관리 등의 일정 관리부터 평소 건강 관리를 위한 도움을 얻을 수

29) 양종모,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률전문가 시스템의 동향 및 구상”, 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2016),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20면.

30) 김대희, “한국형 스포츠에이전트 도입방안”, 저스티스 제158-3호(2017), 한국법학원, 5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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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선수가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선수의

성적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선수의 연봉상승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금융 분야에서 ‘로보-어드바이저(Robo advisor)’

를 활용하여 금융소비자의 투자자문 또는 투자 결정 및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듯이, 스마트에이전트는 선수의 재산관리 및 투자 업무 역시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스포츠의 특성상 단기적인 선수의 수입을 스마트에이전트를 통

해 효과적으로 관리해줌으로써 선수가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경제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휴먼에이전트와 스마트에이전트의 차이점

스마트에이전트는 기존의 휴먼에이전트의 문제점을 수정하여 긍정적인 방향

으로 에이전트 업무를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휴먼 에

이전트의 경우에 경험 미숙, 무자격 에이전트, 협상력 부재, 한탕주의적 업무처

리 등으로 인해 선수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시드니올림픽예선 중국전에서 헤딩 결승골을 터뜨려 단숨에 스타 선수

가 된 신병호 선수는 에이전트의 한탕주의적 업무처리로 인하여 스타선수에서

연습생 신분으로 하락한 바 있다. 신병호 선수는 J리그의 한 팀이 그를 부를

것이라는 에이전트의 말만 믿고 K리그를 거부하였으나, J리그의 팀과 입단계

약이 성사되지 못하였고, 결국 2000년 4월 J리그 요코하마 마리노스에 연습생

으로 입단하게 되었다.31) 또한, 무자격 에이전트로 인하여 이천수 선수는 잉글

랜드 사우스햄턴행이 좌절된 바 있다.32) 이천수 선수를 대리해 사우스앰튼행

을 주선한 에이전트는 이적협상에 나설 권리가 있는 공식 에이전트가 아니기

때문에 일이 잘못된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수가 입을 수 밖에 없다. 박

지성 선수는 에이전트의 한탕주의적 업무처리로 인하여 2002년 교토 잔류와

아인트호벤행을 두고 혼선을 거듭한 바 있다.33) 당시 교토 구단은 박지성 선

수에게 약 30억원의 거금을 제시하며 잔류를 요청하였다. 이에 아인트호벤 구

단측으로부터도 입단 제의를 받았으나, 박지성 선수의 에이전트는 아인트호벤

구단으로부터 제시받은 조건이 기대치에 밑돌자 교토 구단에 남겠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자 교토 구단에서 당초 밝혔던 금액을 대폭 깎아 수정제의를

하였다. 이에 박지성 선수는 교토 잔류와 아인트호벤행을 두고 혼선을 거듭하

31) http://www.segye.com/newsView/20020801000606

3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0207151814151

3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2/11/21/20021121701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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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결국 2002년 히딩크 감독이 있는 아인트호벤 구단을 선택하였다.

기존의 선수 에이전트는 계약법뿐만 아니라 스포츠 단체의 규정이나 규약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익성 높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외국어 실력도 요구되는 한편, 선수와 가족, 스폰서, 팬들의 불만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인내심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도 함께 갖고 있어야

만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에이전트는 휴먼에이전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데이터를 학습하

고 분석할 수 있으며 휴먼에이전트에 비하여 월등한 전문지식과 외국어 능력

을 갖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에이전트는 감정에 휘말리지 않기 때문에

인내심 결여로 인하여 업무를 중단하거나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의 학습된 판례, 기타 법률 지식 등 방대한 데이터를 체계화하여 이를 바

탕으로 심층 분석을 함으로써 선수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에이전트는 휴먼에이전트가 인지하지 못했던 잠재된 패턴을 과

거의 빅데이터로부터 발굴함으로써 선수의 숨겨진 정보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다.34) 스마트에이전트는 휴먼에이전트에 비하여 적은 실

수로 특히 정형화된 반복업무에 있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성을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에이

전트는 최신의 학습 알고리즘의 특징상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영리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 없이도 항상 최신의

정보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Ⅲ. 스마트에이전트의 법적 지위 및 관련 법률

1. 선수 에이전트 관련 법률 및 규정 현황

1) 선수 에이전트 관련 법률 현황

국내에는 아직 선수 에이전트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

다. 다만 스포츠 에이전트는 그 업무의 특성상 민법상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34) 최예림/김관호, “인공지능 개요 및 적용 사례”, ie 매거진 제23권 제2호(2016), 대한산업공
학회,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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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 간에 에이전트계약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석되지만,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민법상 위임계약

의 법리가 적용된다.35) 민법상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에이전트는

민법 제124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금지의 원칙이 적

용되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자만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선수와 에이전트는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계약체결에 있

어서 에이전트가 단순한 중개인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거나 혹은 에이전트가 계

약 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가졌는지 유무와 상관없이 에이전트는 항상 선수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기울이면서 계약을 교섭해야 할 의무가 있다.36) 또한, 선수

에이전트가 변호사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에이전트

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선수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 변호사법 제109조의 벌칙조항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

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

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스포츠 선수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

가 제기되고 있는데,37) 선수를 근로자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선수

의 취업을 위해 구단에 연결해 준다거나 직업소개형식을 취할 때에는 직업안

정법에 따른 신고, 등록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다.38) 

35) 다만, 계약의 성질이 중개계약의 성질을 띠는 경우도 있다. 김용섭, “스포츠 에이전트의
법적 과제”, 스포츠와 법 제6권(2005),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426면.

36) 남기연, “선수에이전트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논총 제24권 제2호(2010),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516면.

37) 프로스포츠선수의 경우에는 그 연봉에 대해 ‘개인사업자’로서의 납세의무 대상으로 보면서, 

이들을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프로스포츠선수가 소속 구단이나 팀의 근로자에 해당하
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프로스포츠선
수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
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
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
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
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
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38) 김용섭, “스포츠 에이전트의 법적 과제”, 스포츠와 법 제6권(2005),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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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상 무료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영

업하여야 하며, 유료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 영

업할 수 있으며, 근로자 공급사업을 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직업안정법에 따른 신고, 등록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할 경

우에는 직업안정법 제47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프로스포츠 단체의 에이전트 관련 규정

현행 프로야구(KBO), 프로축구(K리그), 프로농구(KBL), 프로배구(KOVO), 

여자프로농구(WKBL) 단체의 규정 중 에이전트제도와 관련하여 에이전트 규

정(내ㆍ외국인선수, 제재규정)의 유무를 비롯하여 제도 시행 여부(내국인선수), 

표준 에이전트 계약서 유무에 대한 현황은 <표 1>과 같다. 

프로야구(KBO) 규약은 제42조에 따라 대리인 자격을 변호사로 한정하고, 2

명 이상의 선수를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로축구(K리그) 규약은

제2장 제1조에 따라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중개인을 대리인 자격으로 인정하

고 있다. 2015년 FIFA의 에이전트 자격제도가 폐지되고 ‘중개인제도’를 신설하

였다. 중개인은 에이전트와 달리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고 축

구협회에 등록과 보험 가입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프로농구(KBL) 규약은 제76

조에 따라 에이전트제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KBL에 등록된 에이전트만을 허

용하고 있다. 프로배구(KOVO) 규약은 제65조에 따라 선수계약 시 대리인을

허용하고 있다. 여자프로농구(WKBL) 규약은 제76조에 따라 법정대리인 외 변

호사만을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다.39) 

<표1> 프로스포츠 5개 단체 에이전트 관련 규정

트법학회, 426면.

39) 문화체육관광부, ｢2017 스포츠 산업 백서｣, 347면.

구분

에이전트 규정 유무
제도시행 

여부(내국인 선수)
표준에이전트계

약서 유무내국인 
선수

외국인 
선수

제재규정

프로야구
(KBO)

O O X O X

프로축구
(K리그)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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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각 협회별 홈페이지)

우리나라에서는 선수 에이전트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의 장벽이 높은 편

이나, 최근 프로야구에서 선수대리인제도를 시행하여 프로야구선수의 선수계약

을 대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에서 정한 자격심사와 자격

시험을 거쳐 공인을 받은 경우에는 선수 에이전트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

다.40) 2016년 기준 4대 프로스포츠 공인 에이전트 수는 축구 71명(국제축구연

맹 등록), 야구 약 50명, 농구 7명(국제농구연맹 등록), 배구 9명(국제배구연맹

등록)등 4개 종목 약 137명이 각 종목별 국제 스포츠 기구에 등록되어 있다.41) 

이처럼 선수 에이전트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선수 에이전트제

도의 혜택을 받는 고액연봉의 선수들과 받지 못하는 소액 연봉의 선수들 사이

의 차이가 커질 것이다. 또한, 선수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소

액 연봉의 선수들은 구단 위주로 계약이 체결되는 불공정한 상황 역시 지속적

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선수 에이전트의 활

성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선수 스마트에이전트를 보급하여 다수

의 소액 선수들에게도 에이전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수

스마트에이전트 활용의 목적이다. 

2. 스마트에이전트의 법적 지위

1) 스마트에이전트의 법인격 인정 여부

선수와 에이전트 사이에는 에이전트가 선수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업무를

40) 한국프로야구선수협의회는 선수대리인에게 특별한 자격(예, 변호사, 선수경력 등)을 요구
하지 않지만 선수협의회의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을 통과한 개인에게만 선수대리인의 자격
을 부여한다. 공인절차를 거쳐 선수대리인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공인 이후 2년간 선수와
대리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선수대리인 자격은 자동취소 된다. 

http://kpbpa.co.kr/wordpress/?p=5240(최종방문일: 2019.10.1.) 

41)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 에이전트제도 도입방안｣, 문화체육관광부, 2016. 298면.

프로농구
(KBL)

O O
△

(규정위반시 등 
포괄적 명시) △

(규정상 시행 
가능하나 내국인 
선수 에이전트 

없음)

X

프로배구
(KOVO)

O O
△

(외국인 선수 
계약시로 한정)

X

여자프로농구
(WKBL)

O O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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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선수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이른바 선수 에이전

트계약관계를 형성하게 된다.42)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인 스마트에이전트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은 다양한 방법과

도구 등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활동 범위와 규모를 확대시켜 왔지만,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별도의 문제를 야기시키지는 않았다. 그

러나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추상적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구

체적인 행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정한 기준을 수정하여 자율

적으로 작동하고 스스로 상대방과 협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도 있

다.43) 인공지능의 이러한 자율성으로 인하여 이용자는 의사표시나 계약의 내

용을 미리 검토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자의 의도에 반하

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44) 따라서 인공지능과 이용자 사이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와 관련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에는 선수 에이전트와 관련하여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다만, 선수가 연봉협상이나 재산관리 등과 같은

자신의 사무에 대해 에이전트가 대신하여 관리 및 처리해줄 것을 위탁하는 내

용을 계약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수에이전트계약은 기본적으

로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수 에이전트는 민법상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45) 따라서 선수와 스마트에이전트가 위임계

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스마트에이전트는 대리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먼저 이른바 ‘약한(Weak) 인공지능’은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율주행자

동차 기술이나 알파고와 같이 단지 인간의 지능을 흉내(Simulation) 내는 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휴먼 에이전트와 스마트에이전트가 서로 다른 결

정을 내린 경우, 선수가 스마트에이전트의 결정에 따른 결과 선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민사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현

재 국내에는 인공지능의 개념 및 정의를 비롯하여 그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다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나 ‘소

42) 남기연, “선수에이전트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논총 제24권 제2호(2010),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513면.

43) 최형림/김현수/홍순구/박영재/박용성/강무홍, “멀티에이전트 기반 자동협상시스템 개발”, 

산업공학 제18권 제1호(2005), 대한산업공학회, 46면.

44) 이상용, “인공지능과 계약법”, 비교사법 제23권 제4호(2016), 한국비교사법학회, 1649면.

45) 남기연, “선수에이전트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논총 제24권 제2호(2010),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517면.



선수 스마트에이전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남기연・이송이  303

프트웨어 산업진흥법’ 등에서 인공지능의 법적 정의와 법률상 지위를 간접적으

로 유추할 수 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의하면, 인공지능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

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현행 민법상 법적 지위는 민

법 제98조에 따른 물건에 속하기 때문에, 권리능력을 독자적으로 인정받을 수

는 없다. 이와 같이 약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시에 따라 제한된 범주 내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 경우 인공지능의 손해를 야기한 행위의 원인

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여 인공지능 프로그램 제작자,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 판매자, 또는 이들의 운용자 등 ‘사람’이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

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적으로 단순히 도구적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로 상황을

분석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른

바 ‘강한(Strong)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방

법은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4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민법

상 권리능력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에 한하며 예외적으로 법인에게도 부여하고

있는바, 인공지능이 민법상 ‘법인’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하

여는 법인의 실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민법상 법인은 사람의 단체와 재산

에 있어서 각각 법적인 활동을 인정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인 만

큼, 권리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

소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47)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에게도

기존의 법인과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2) 해외 사례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전자상거래가 도입되고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면

서 이를 법에 반영하고자 ‘전자적 대리인(Electronic agent)’제도가 도입되었다. 

미국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 Act, UETA)에 따르면, 

전자적 대리인이란 “당사자의 검토나 행위 없이 독립적으로 행위를 개시하거

나 전자적인 기록에 응답하거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컴퓨

터 프로그램 내지 전자적 또는 기타 자동화된 수단”을 말한다.

46) 이도국, “인공지능(AI)의 민사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34권 제4호
(2017),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327면.

47) 송호영, “민법상 법인편 개정의 주요 쟁점에 관한 고찰”, 법학논고, 제34권(2010), 경북대
학교 법학연구원,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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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전자적 대리인의 작동은 인간의 포괄적 지시에 따른 기계적 작동

에 불과하고 원인을 규명하기 힘든 오류 발생의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의사표시나 행위와 동가치한 것으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를 입법론적으

로 해결하고 있다.48) 즉, 미국은 통일전자거래법을 통하여 청약에 대한 승낙이

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작동하는 전자적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그러한 전자적 대리인의 작동이 사기나 전자적 오류에 기인한 경우에는 법원

이 적절한 구제수단을 부여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 의회에서는 AI로봇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할지 여부의 필요성을 비롯하여 로봇을 활용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한 입법을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유럽연합의회의 법사위원회가 제안한 결의안에서는

인공지능은 특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이른바 ‘전자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 야기한 손해의 배상이나 인공지능이 합리적이고 자율적

인 결정을 내리거나 독립적으로 제3자와 상호작용하는 경우에 전자인의 지위

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등 구체적인 법적 지위의 구성을 요청하고 있

다.49) 유럽연합의 결의 이후, 유럽연합의 회원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

(Estonia)는 해당 국내법인 인공지능법의 개정을 통하여 로봇에게 회사와 같은

법인격을 부여하고 물건의 중간적 지위를 인정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나 인공지

능이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Ⅳ. 결론

세계 스포츠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속에서 우리나라의 스포츠산업 규모는

41조 원으로 관광산업보다도 2배 이상 크다.50) 프로스포츠 산업의 핵심이 선

수인 만큼,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4조에서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제18조에서는 선수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선수 에이전트제도는 선수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

고 있으며, 프로야구를 관장하는 한국야구위원회(KBO)도 공인에이전트제도를

48) 정진명, ｢전자거래 규정의 민법 편입｣, 법무부(2009), 56면.

49) 김자회/주성구/장신, “지능형 자율로봇에 대한 전자적 인격 부여”, 법조 제66권 제4호, 법
조협회(2017), 125면.

50) 문화체육관광부, ｢2018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9.1,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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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여 공정한 선수계약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휴먼 에

이전트의 경우에 경험 미숙, 무자격 에이전트, 협상력 부재, 한탕주의적 업무처

리 등으로 인해 선수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존

에이전트의 높은 수수료 때문에 다수의 소액 연봉의 선수들이 선수 에이전트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스포츠 산업은 높은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주

목받고 있으며, 4차 산업 혁명에 발맞춰 IoT, 빅데이터, AR, VR 등 IT기술과

스포츠가 접목되면서 융ㆍ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 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에 빅데이터, 머신러닝 및 딥러닝 기술을 에

이전트제도에 활용한다면 선수 맞춤형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스마트에이전트는 기존의 휴먼에이전트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

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 에이전트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선수의 기록 및 정보의 수집 및 분석, 훈련

및 경기 일정의 관리, 건강 관리, 선수와 구단 간의 계약대행 및 선수의 재산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업무에 있어 기존 휴먼에이전트의 한계를 넘

어 스마트한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다만, 스마트에이전트와 같은 인공지

능이 민법 제3조에서 의미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인격 부여 여부와

함께 관련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현행 선수 에이전

트 역시 그 업무 특성상 변호사법 제109조 및 직업안정법 제4조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스포츠 종목별로 아직까지 에이전트제도가 활성화되어 있

지 않은데다, 선수협의회의 역할 역시 미흡하여 선수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스마트에이전트제도는 비용이나

활용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선수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스포츠산

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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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Legal Status of Players Smart Agent

51)52)Nam, Kiyeon*ㆍLee, Songyi**

The scale of our sports industry is steadily growing, and it is the 

professional sports industry that accounts for the largest portion of it. The 

biggest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professional sports industry is played 

by professional sports players. The growing public interest in professional 

sports has led companies to use professional sports players as a product, 

leading players to engage in diverse activities, including advertising of 

products as well as sports. This requires a person to take care of the work on 

behalf of the competitor so that the competitor can concentrate more on the 

sport, which is called the agent. However, many players fail to benefit from 

the agent system for various reasons, such as financial burden, resulting in a 

difference from a few high-paying players. In this study, we have proposed 

a smart agent system that allows many players to perform the tasks of the 

agent to benefit from the agent system.

Smart Agent is a compound word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gent that is 

implemented with programmed algorithms based on big data,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Using the new technology, Smart Agent will be able to 

perform not only tasks related to contracts that were mostly carried out by 

human agents, but also manage schedules of players, marketing activities, 

etc. smarter than human beings. The use of smart agents will enable not 

only a small number of star players but also a large number of players to 

benefit from the agent system by utilizing highly efficient smart agents at a 

low cost.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ultimately affect the development of the 

sports industry by contributing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athletes whose purpose is the agent system.

 * Dankook Univ. College of Law, Associate Professor

** Dankook Univ. BK21+ Human Resources Development Group Specialized in the Knowledge 

Property and Information Protection Act, Resear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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